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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등 52개 국가와 15개 FTA를 
체결하였으며, 최근 중미 FTA를 타결하여 FTA를 활용한 교역량이 
67%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FTA 교역량의 확대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수출입기업이 FTA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원산지상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오류로 
통관이 지체가 되거나 협정관세가 불인정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관은 설명회 개최, 업체 방문 컨설팅, 오류 발생 위험이 큰 
업체에 대한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원산지 오류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오류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출입기업의 자체적인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세관은 수출입기업이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집은 일선 현장에서 그 동안 발생한 오류 사례 중심으로 
오류 내용과 정상적인 원산지증명서를 비교하여 점검 포인트를 
제시하는 등 수출입기업이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례집이 FTA를 활용하는 우리 수출입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부세관장

윤  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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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산지증명서의 의의  

원산지증명서란 특정 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등이 발급하는 문서

  2.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기관발급)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예 : 상공회의소)이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업체가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방식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자율발급 병행)

      (자율발급)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한-미 FTA 해당)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업체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여 발급하는 방식 

 ☞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호주, 한-미국,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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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증수출자 제도  

      (의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있음

협  정 인증 前 인증 後

한-EU

•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6,000유로 초과 물품 수출 시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특혜관세 적용 가능)

한-중국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베트남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1. 수출신고필증 사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소명서

 4. 원산지확인서

 5.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  현지확인 실시(필요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신청 후 최대 3일 

소요(현지확인 필요 시 최대 10일)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  원산지증명서 신청 후 2시간 이내 

발급

한-EFTA •  수출자의 서명 필요 •  수출자의 서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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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비교  

협정 발급방식 발급자 증명서식 유효기간

칠레 자율발급 수출자 통일증명서식 2년

싱가포르 기관발급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상의,자유무역관리원)
별도서식 1년

EFTA
자율발급

(치즈-기관)
수출자/생산자 송품장 1년

아세안 기관발급
아세안(정부기관)

한국(세관,상의)
통일서식(AK) 1년

인도 기관발급

인도(수출검사위원회/섬유위원회/

수산물수출개발원)

한국(세관,상의)

통일서식 1년

EU 자율발급
수출자/

6천유로 초과 인증수출자
송품장 1년

페루 자율발급 수출자/생산자 통일서식 1년

터키 자율발급 수출자 송품장 1년

미국 자율발급 수출자/생산자/수입자 자율(권고서식) 4년

호주
자율/ 

기관발급

수출자/생산자

호주(상공회의소,산업협회)

자율(권고서식)/

통일서식
2년

캐나다 자율발급 수출자/생산자 통일서식 2년

중국 기관발급
중국(해관총서/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세관,상의)
통일서식 1년

베트남 기관발급
한국(세관,상의)

베트남(산업무역부)
통일서식 1년

뉴질랜드 자율발급 수출자/생산자
송품장,

권고서식
2년

콜롬비아 자율발급 수출자/생산자 통일서식 1년



대한민국의 문!
세계로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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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오류 사례

1.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 오류

2. 소급발급 오류

3. 원산지증명서 작성 오류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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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오류 사례

1.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 오류

2. 소급발급 오류

3. 원산지증명서 작성 오류

4. 기  타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오류 사례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 오류]

1.  (한-EU) 미인증수출자가 6천유로 초과 수출물품 원산지신고서 작성

2.  (한-EU) 권한 없는 제3자가 원산지신고서 작성

3.  (한-EU) 기간 만료된 사업장 인증수출자번호 사용

4.  (한-EU) 기간 만료된 인증수출자번호로 원산지신고서 작성

[소급발급 오류]

5.  (한-아세안) 소급발급 원산지증명서 불인정사례(사후신청 적용기간 경과)

6.  (한-EU) 소급발급 시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 미기재 

[원산지증명서 작성 오류]

7.  (한-아세안) 물품별 원산지 결정기준 미기재

8.  (한-아세안) 해당 HS번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오류

9.  (한-아세안) 제3국 송장 정보 미기재

10.  (한-아세안) 수입국 HS번호가 아닌 수출국 HS번호 기재

11.  (한-아세안)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HS번호 기재 오류

12.  (한-아세안)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13.  (한-아세안) B/L과 원산지증명서의 총중량 불일치

14.  (한-아세안) Packing List와 원산지증명서의 포장의 표장 불일치

15.  (한-중국) 한·중 FTA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위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16.  (한-EU)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17.  (한-터키) 완화기준 적용 물품에 예외문구(Derogation) 미기재 

[기타]

18.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의 인쇄 오류 및 흑백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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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등

1.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및 제17조

  1.   (한-EU) 미인증수출자가 6천유로 초과 수출물품 

원산지신고서 작성  

한국 수출자 S사는 2018. 1. 6. 7,000유로의 동절기용 외투를 슬로바키아 수입자 

A사에게 수출하면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음

원산지신고서 문구*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지 않고 수출신고번호가 기재되어 

확인한 바, 한국 수출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음

※   원산지신고서 문구(영어)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   한-EU FTA에서는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원산지신고서 문구 기재란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해야 함



14  | 15

www.customs.go.kr

원산지신고서

오류 발급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하여 유효한 

원산지신고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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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EU) 권한 없는 제3자가 원산지신고서 작성  

한국 수출자 A사가 프랑스 B사에게 물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C사는 거래 

중계의 역할을 수행함. 이때 독일 C사가 자신이 발행한 송품장에 한국 수출자 

A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으나,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음 

이 경우 물품은 한국 수출자 A사가 프랑스 B사로 직접운송 하고 포장명세서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프랑스 B사는 특혜 신청을 할 수 

있음 

☞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에 소재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고 원산지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작성할 수 있음

한국
수출자 A

독일
C사

프랑스
B사

INVOICE 발행

INVOICE 발행

원산지 신고서 발행

대금지급

대금지급

관련법령 등

1.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1) Shipper / Exporter
NONHYEON COMPANY
721 Eonjuro Gangnam-gu 
Seoul 06050, Korea

HONG Gildong
Phone Number : +82-2-510-1234

(8) No. & Date of Packing List
25NOH-EL-LOV-16 (2016.10.30.)

(9) Order No
 Order No  1-21068592 (date 2016.09.21.)

(2) Ship TO
LOUVRE
75058, Paris - France
Phone Number : +33 (0) 1 40 20 53 17
Contact Person : Lea Seydux

(10) L/C Isuuing Bank

(11) Remark
＊ PAYMENT : T/T 30 DAYS AFTER B/L DATE

＊ ACCOUNT NO : 123-456-7890
   KOREA EXCHANGE BANK
   NONHYEON BRAND

＊ Order No  1-21068592 (date 2016.09.21.)

(3) Notify party
EL international
Platz der Repulik 1, 11011 Berlin, Germany
Phone Number : +49 30 22732152
e-mail : marion@el-international.com 
Contact Person : Marion Cotillard
(4) Port of Loading
INCHEON, KOREA

(5) Final Destination
Charles de Gaulle,
FRANCE

(6) Carrier (7) Sailing on or about

Item # Product Description Origin Quantity QU

0528 Air conditioner KOREA 50 PC

0541 Refrigerators KOREA 10 PC

0624 Ice-cuber KOREA 60 PC

Gross Weight   1,500 KG                                                     
Net Weight     1,400 KG

The exporter of the product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010-14-654321) declares that, except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PACKING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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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발급

정상 발급

독일 C사는 원산지증명서 작성 

권한이 없음(×)

한국 수출자가 작성한 패킹리스트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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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EU) 기간 만료된 사업장 인증수출자번호 사용  

법인사업자인 S사는 최초에 개별사업장으로 인증수출자번호(000-10-110005, 

유효기간: ’10. 1. 1.∼’13. 12. 31.)를 취득하여 사용하였음

이후, 개별사업장의 인증수출자번호가 만료되자 새롭게 법인단위로 인증수출자 

번호를 취득함(010-14-140005, 유효기간: ’14. 1. 1.∼’18. 12. 31.)

법인단위 인증수출자번호를 취득한 후, 이탈리아에 10만유로 상당의 물품을 

수출(’15. 9. 2.)하면서 기존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개별사업장의 인증수출자번호 

(000-10-110005)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함 

☞   한-EU FTA에서는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원산지신고서 작성 전 인증수출자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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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

오류 발급

정상 발급

000-10-110005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 취득한 인증수출자번호 010-14-140005를 사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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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EU) 기간 만료된 인증수출자번호로 원산지신고서 작성  

한국 수출자 A사는 ’16. 12. 11. HS 제9001호에 해당하는 반사경 2,500개를 프랑스 

B사에 수출하면서 한-EU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프랑스 B사는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하였음

A사는 ’11. 11. 30.부터 ’16. 11. 30.까지 반사경(HS 제9001호)의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었으며, 인증수출자 기간 만료 전 인증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아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16. 12. 11.)에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함 

☞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상실하므로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하여야 함

관련법령 등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2.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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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인증서

오류 발급

인증수출자 

유효기간(’11.11.30~’16.11.30)

만료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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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아세안) 소급발급 원산지증명서 불인정사례(사후신청 적용기간 경과)  

한국 수출자는 베트남으로 FTA 협정적용이 가능한 제품을 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하고 베트남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사후적용을 받고자 하였으나 베트남세관에서는 사후적용 불가 통보함

 

☞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은 가능하나 FTA 

사후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사국들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음

-   베트남 국내법에 따르면,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명서 

사후제출을 기재하고 수입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FTA 사후적용이 가능함

관련법령 등

1.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 4항

2. 한-아세안 FTA 협정국가별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참고 1)



원산지증명서
오류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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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EU) 소급발급 시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 미기재  

A사는 2016. 6. 10. 편광 현미경(HS 제9011.80호)을 프랑스에 수출하면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수출 당시 한-EU 인증수출자 지위가 없었던 A사는 수출 이후에 한국세관에 편광 

현미경(HS 제9011.80호)에 대하여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위 획득(2017. 5. 25.)

A사는 수입자의 요청으로 2017. 5 .25. 수출 당시(2016. 6. 10.)에 발급한 INVOICE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추가하여 송부하였으나, 소급발급 작성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아 프랑스 세관은 원산지신고서를 거절하고 특혜적용을 인정하지 않음 

☞   한-EU FTA 협정에서는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게 제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장소 및 일자는 그 문서에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하나, 

송품장 작성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예 : 소급발급)에는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를 별도로 기재하여야 함

관련법령 등

1.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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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

(1) Shipper / Exporter
NONHYEON COMPANY
721 Eonjuro Gangnam-gu 
Seoul 06050, Korea

HONG Gildong
Phone Number : +82-2-510-1234

(8) No. & Date of Invoice

25NOH-LOV-16, JUNE 10, 2016

(9) Order No
 ORDER NO. 789/2016/NOH
   (MAY 02, 2016)

(2) Importer
LOUVRE
75058, Paris - France
Phone Number : +33 (0) 1 40 20 53 17
Contact Person : Lea Seydux

(10) L/C Isuuing Bank

(11) Remark
＊ PAYMENT : T/T 30 DAYS AFTER B/L DATE

＊ ACCOUNT NO : 123-456-7890
  KOREA EXCHANGE BANK
  NONHYEON BRAND

＊ ORDER NO. 789/2016/NOH

(3) Notify party

(4) Port of Loadiong (5) Final Destination

(6) Carrier (7) Sailing on or about

Item # Product Description Origin Quantity QU Price Value(EUR)

0452 Polarising microscopes KOREA 20 PC 800 16,000

0468 image projectors KOREA 50 PC 400 20,000

Gross Weight   7,300 KG                                                     TOTAL  EUR 36,000
Net Weight     6,900 KG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sation No 010-
17-123456)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25, MAY, 2017
NONHYEON COMPANY

Seoul, Korea

소급발급 등 송품장 작성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를 반드시 기재

송품장 작성일자

Commercial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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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등

1.   한-아세안 FTA 부속서3(원산지 규정)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제4항

2.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개선 지침(참고2)

  7. (한-아세안) 물품별 원산지 결정기준 미기재  

인도네시아로 PULLEY 및 FLYWHEEL을 수출하는 A사는 인도네시아 수입자에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송부함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PULLEY와 FLYWHEEL의 HS번호가 동일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란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하나만 기재하여 발급하였으나,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 세관에 의해 협정관세 적용이 거부됨

☞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여러 물품의 HS번호가 

동일하더라도, 각 물품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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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오류 발급

정상 발급

HS번호가 동일해도 각 물품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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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한-아세안) 해당 HS번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오류  

한국 수출자 A사는 2018. 4. 25.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면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국에 송부함

A사가 수출한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는(HS 제7306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되었음

＊한-아세안 FTA HS 제7306호 원산지 결정기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A사는 원산지증명서 8번란 원산지 결정기준을 ‘CTH’로 기재하여야 하나, ‘CC(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 

☞   수출물품의 HS번호에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협정문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또는 FTA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여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원산지증명서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관련법령 등

1.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서식 뒷면) 제10항

2. 해당 HS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조회방법

   * YES FTA 포털(http://fta.customs.go.kr)>>FTA자료실>>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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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오류 발급

정상 발급

HS 제7306.4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 변경”이므로 

8번란에 “CTH”로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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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한-아세안) 제3국 송장 정보 미기재  

한국 수출자 A사는 홍콩 소재 B사로 PULLEY를 수출하면서 수입자 B사의 

요구에 따라 수출물품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C사로 선적하고,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 C사로 송부함(제3국 무역거래)

이때 원산지증명서 13번란에 제3국 송장 발행은 체크하였으나, 7번란에 제3국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한-아세안 FTA 특혜 관세 

혜택이 거부됨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제3국에 의해 송장이 발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 13번란에(“제3국 송장”)에 ☑로 표시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 

이름 및 국가 정보를 7번란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관련법령 등

1.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21조 

2.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서식 뒷면) 제15항

3. 협정별 제3국 송장 시 발급 규정(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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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오류 발급

정상 발급

제3국 송장 발행 원산지증명서는 

7번란에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를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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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한-아세안) 수입국 HS번호가 아닌 수출국 HS번호 기재  

한국 수출자 A사는 병마개 제조용 플라스틱 제품인 POLYETHYLENE LINERS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면서 한국(수출국)의 HS번호인 HS 제3926.90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

그러나 인도네시아(수입국)에서는 동 물품을 HS 제3916.90호로 분류하고 있어, 

한-아세안 FTA 특혜 관세혜택이 거부됨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HS번호는 수입국의 HS번호로 

작성해야 함 

-   이때 수입국의 세관당국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 등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수입국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등

1.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서식 뒷면) 제9항

2.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참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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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오류 발급

정상 발급

인도네시아는 POLYETHYLENE 

LINERS를 HS번호 제3916.90호에 

분류하므로 7번란에 수입국 

HS번호를 기재해야 함

POLYETHYLENE LINERS
HS CODE: 39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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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아세안)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HS번호 기재 오류  

한국 수출자 A사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다양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산지관리를 하고 있음

다양한 품목의 원산지관리로 인하여 시스템의 일시적인 전산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원산지증명서의 해당 HS번호가 잘못 기재됨

이에 대해 수입국으로부터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정요구를 수신함 

☞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을 생산 및 수출하는 업체일 경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품목번호가 잘못 기재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품목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등

1.   한-아세안 FTA 부록1 부속서3(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6조

2. FTA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STAR PETRO CO. LTD
   21 DOKSANRO, GEUMCHEON GU SEOUL, S.KOREA
   TEL : 8220155400

 Reference No. C-010-17-00001565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PT. BANTA PRAMA RUBBER

    JL PAIILAWAN KM 1, 5 CITEREUP INDONESIA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24 JUL, 2017

    Vessel's name/Aircraft etc.: HONGKONG 0022Y

    Port of Loading : ULSAN KOREA

    Port of Discharge : JAKARTA, INDONESIA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 SP 1-16 HS : 4011.10-1000
RADIAL CARCASS 16 BX  
16.800MT 18.880MT

CTH 18.880MT 2000882
2017-07-24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INDONESIA
(Importing Country)

              SEOUL S.KOREA JUL/23/2017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JUL/24/2017 SEOUL MAIN CUSTOMS REPUBLIC OF KORE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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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발급

원산지증명서

정상 발급

수출물품은 HS 제4002.19-0000호에 

분류되나, 전산시스템 오류로 HS 제4011.10-

1000호로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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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한-아세안)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대행자(중개인) ASIA TRADING SERVICE는 수출자 NARA CO.LTD와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 PULLEY를 수출하고 있음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 신청하여야 하나, 수출대행자 ASIA 

TRADING SERVICE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출자가 

발급 신청하도록 안내 받음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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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오류 발급

정상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발급 신청해야 하므로 수출자 

NARA CO.LTD가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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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한-아세안) B/L과 원산지증명서의 총중량 불일치  

수출자 A사는 기어박스를 2018. 1. 3. 선적하여 베트남에 수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자 B사에 전달함

수출 후, 베트남 수입자인 B사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총중량이 B/L 총중량과 불일치하여 특혜가 배제된 사실을 확인함

※ B/L의 총중량은 4,500KG이나 원산지증명서에 총중량을 4,100KG으로 기재함

수출자 A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총중량이 아닌 순중량으로 신청함에 따라 

B/L 총중량과 불일치하게 된 것임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뒷면(OVERLEAF 

NOTES)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무역 제반서류의 총중량과 일치시켜야 함

관련법령 등

1.   한-아세안 FTA 부록1 부속서3(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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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발급 원산지증명서

정상발급 원산지증명서

선하증권 (B/L)

GROSS
4,500KG

1

총중량 기재(○)

순중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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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한-아세안) Packing List와 원산지증명서의 포장의 

표장 불일치  

수출자 A사는 발전기를 2018. 3. 3. 선적하여 인도네시아에 수출함

수출 후, 수출자는 인도네시아 수입자 B사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6번란의 포장의 표장(화인)과 Packing List의 포장의 표장(화인)이 

불일치하여 특혜가 배제된 사실 확인

확인결과, 원산지증명서 6번란(포장의 표장)에는 2 PLS로 기재되어 있고, Packing 

List에는 POCA-DISCO, P/L No 1~2(02 PALLETS)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뒷면(OVERLEAF 

NOTES)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기재사항을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무역 제반서류와 일치시켜야 함

관련법령 등

1. 한-아세안 FTA 부록1 부속서3(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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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발급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P/L)

포장명세서의 표장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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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한-중국) 한-중 FTA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위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수출자 A사는 2018. 1. 2. FEED PLANT(사료배합기)를 선적하여 중국에 수출함

수출 후, 수출자는 중국 수입자 B사로부터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포장수량 및 중량의 단위가 합의된 단위와 다르게 표기되어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음

원산지증명서 확인 결과 11번란에 95,652KGS, 1UNIT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확인함. 합의된 수량 단위 표기법에 따라 총중량과 수량을 95,652KG, 1U로 

기재하여야 함 

☞   한-중 FTA에 사용할 수량 단위를 양국 간 합의에 의해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합의된 수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함 

   ※   특히, GT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무역관행상 포장단위를 의미하나 한-중 

FTA에서는 GROSS TON(=long ton)을 의미함을 유의

관련법령 등

1.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량 단위 입력 유의사항(참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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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발급

오류 발급

한-중 FTA에서 KGS, UNIT는 

중량과 수량 단위로 사용할 수 없음

중량과 수량 단위를 합의된  

KG,U로 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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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한-EU)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수출자 S사는 독일 G사에 COVER TAPE를 수출함

인증수출자인 S사는 ‘항공화물운송장’에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독일세관은 해당 원산지신고서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에 작성되었다며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지 않음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작성하여야 하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은 한-EU 협정에서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인정되는 상업서류 : 송품장, 포장명세서, 인도증서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 :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기타 별도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관련법령 등

1.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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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발급

정상 발급

한-EU FTA에서 인정되지 않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한-EU FTA에서 인정하는 

송품장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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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한-터키) 완화기준 적용 물품에 예외 문구(Derogation) 

미기재  

한국 수출자 A사는 ‘중국산 실’을 사용하여 한국에서 제직·염색 공정을 거쳐 ‘염색한 

비스코스 레이온(viscose rayon)사 직물(HS 제5408.22호)’을 생산하여 터키로 

수출함

HS 제5408호 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한국산 실’로부터 직물을 생산하여야 

하는 원사 기준(Yarn Forward)이나 ‘연간 200M/T 한도(선착순)내’에서 역외산 실을 

사용해도 예외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수출자 A사는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예외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혜세율 적용이 배제됨 

☞   완화기준 적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예외물량임을 

표시하는 문구(Derogation)*를 기재해야 함

※ (해당문구)   Derogation–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관련법령 등

1. 한-터키 FTA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의정서 부속서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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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

오류 발급

정상 발급

한-터키 FTA 완화기준 물품은 반드시 예외물량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기재(○)

The exporter of the product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DEROGATION-ANNEX Ⅱ(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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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의 인쇄 오류 및 흑백 인쇄  

(1)   한국 수출자 A사는 목제 가구(HS 제9403.60호)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회사에서 ‘흑백 인쇄’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거절함

(2)   한국 수출자 B사는 면도기(HS 제8510.10호)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면서 

세관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음 

회사에서 원산지증명서 앞장과 뒷장(Overleaf Note)을 별도의 종이(2장)에 각각 

인쇄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거절함 

☞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인쇄 상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즉 흑백 인쇄, 뒷면(Overleaf Note) 미인쇄, 

뒷면(Overleaf Note)을 별도의 종이에 인쇄하는 경우  정당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관련법령 등

1. 원산지증명서 뒷면 미인쇄시 국가별 보완 기준(참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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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발급(흑백) 정상 발급(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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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오류 사례

1.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 오류

2. 원산지증명서 작성 오류

3. 소급발급 오류

4. 직접운송 오류

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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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오류 사례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 오류]

19.  (한-EU) EU역외국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작성

20.  (한-EU)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전자수출신고 허가번호 기재

21.  (한-EU)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EORI 번호 기재

22.  (한-미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 오류

23.  (한-인도) 위임받지 않은 기관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 오류]

24.  (한-아세안)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원산지증명서에 FOB 가격 미기재

25.  (한-아세안) 필수기재사항인 HS번호 미기재

26.  (한-EU) 비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27.  (한-미국)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항목 미기재

28.  (한-EFTA) 원산지신고서 국가 표기 오류

[소급발급 오류]

29.  (한-아세안) 소급발급 문구 누락

30.  (한-아세안) 소급발급 문구 오류

[직접운송 오류]

31.  (APTA) 직접운송원칙 위반

32.  (한-중국) 비조작증명서 구비 여부

[기  타]

33.  (한-호주)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FTA 신청

34.  (한-중국)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FTA 신청

35.  (한-미국) NAFTA 원산지증명서로 한-미 FTA 신청

36.  (한-미국) 원산지증명서 포괄증명기간내 미선적

37.  (한-EU) 원산지기준 불충족 물품 협정관세 신청

상대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오류 사례

1.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 오류

2. 원산지증명서 작성 오류

3. 소급발급 오류

4. 직접운송 오류

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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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한-EU) EU역외국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작성  

EU 역외국가인 리히텐슈타인의 수출자 A사는 프랑스산 면도기(HS 제8510.10호)를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면서, A사가 발행한 송품장에 프랑스 생산자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비당사국 발행 원산지신고서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님)

이런 경우에는 EU 역내국인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로 면도기가 직접 운송되고, 한-EU 

FTA 인증수출자인 프랑스 생산자가 포장명세서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음

☞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EU 역내에 소재하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고,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임 

-   또한, 수출물품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관련법령 등

1. 한-EU FTA‘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제16조

2. 한-EU FTA‘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주해9의 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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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발급

정상 발급

비EU국가인 리히텐슈타인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EU국가 프랑스 생산자가 발행한 

인도증서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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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한-EU)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전자수출신고 허가번호 기재  

한국 수입자 A사는 독일 수출자 B사가 발행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수령함

원산지신고서 확인 결과, 독일 수출자는 한-EU FTA 인증수출자가 아니며 

한-EU FTA와 관련없는 전자수출신고 허가번호(DE/8765/ZA/4321)를 이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됨

☞   독일은 ‘전자수출신고 허가’ 및 ‘한-EU FTA 인증수출자’ 2가지 인증서를 모두 

세관에서 발급하여 독일 수출자가 이를 착오 또는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인지 확인할 필요 있음

※ 독일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DE/4711/EA/0007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FTA 인증수출자 및 전자수출신고 허가업체 구분>

독일어 영어 사용 목적

ErmächtigterAusführer

(EA)
Authorized Exporter FTA 인증수출자번호

ZugelassenerAusführer

(ZA)
Approved Exporter

전자적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에 부여되는 인증번호

※ FTA와 무관

관련법령 등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참고7)

   * YES FTA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 조회 가능



Zoli Zoli GmbH
Platz der Repulik 1, 11011 Berlin, Germany

Phone Number : +49 30 22732152
e-mail : marion@el-international.com 

Contact Person : Marion Cotillard

Invoice 8596581   Order No  21068592 (date 1.09.2016)

Date of Invoice  08.11.2016  Terms of delivery  FOB BUSAN
Date of Delivery  08.11.2016  Terms of Payment Net 30 days
Delivery Note No. :  22084956  
Bill To 
NONHYEON COMPANY
721 Eonjuro Gangnam-gu 
Seoul 06050, Korea

The exporter of the product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8765/ZA/4321) declare that, except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cuts are of DE preferential origin.

Item # Product Description Quantity QU Price Value
0452 Polarising microscopes 20 PC 800 16,000
0468 image projectors 15 PC 400 6,000
0528 Stereoscopic microscopes 50 PC 800 40,000
0541 Biological microscopes 10 PC 700 7,000

Gross Weight  35,000 KG
Net Weight    34,000 KG

EUR 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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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출신고 허가서

오류 발급

영문 ZA는 전자수출신고허가번호로 

한-EU FTA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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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한-EU)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EORI 번호 기재  

한국의 수입자 A사는 네덜란드 수출자 B사로부터 6천 유로 초과하는 ABS 제품을 

수입함

원산지신고서(invoice) 문안에 네덜란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나, 네덜란드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에 맞지 않는 EORI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협정세율을 신청하지 못함

＊ EORI : 유럽연합의 수출입업체 세관등록번호(FTA와 무관)

☞   유럽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닌 EORI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협정세율 신청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네덜란드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NL/361/02/1234 (국가코드(NL)/세관번호(3)/인증연도(2)/인증번호(3-4))]

관련법령 등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참고7)

* YES FTA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 조회 가능

2. EORI 번호 확인방법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eori_validatio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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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

오류 발급

정상 발급

EORI번호(X) → 인증수출자 번호(O)

* 네덜란드 인증수출자번호:

   국가부호+숫자8~9 자리로 구성

NO. NL361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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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한-미)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 오류   

A사는 미국산 철강 핀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받은 원산지증명서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함

한-미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발급할 수 있으나,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는 북동부 펜실베니아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됨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을 

기재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   ① 연락처·증명인 성명, ② 수입자(아는 경우), ③ 수출자, ④ 생산자(아는 

경우), ⑤ HS번호와 품명, ⑥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  

⑧ 포괄증명 유효기간

관련법령 등

1. 한-미 FTA 협정문 제6장 제2절(원산지절차)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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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발급

정상 발급

한-미 FTA 발급주체(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아닌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한-미 FTA 권고서식을 사용하여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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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한-인도)위임받지 않은 기관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A사는 인도에서 LED LAMP를 수입하면서 수출자로부터 인도 뭄바이 상공회의소 

(Bombay Chamber of Commerce)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받음

A사는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가 한-인도 CEPA 협정의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수출자에게 인도수출검사위원회로 

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 줄 것을 요청함

☞   기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협정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인도측 발급기관은 인도수출검사위원회(EIC), 

수산물수출개발원(MPEDA), 인도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3개 

기관임

관련법령 등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정상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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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발급

상공회의소는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아님(×)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인도수출검사위원회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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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한-아세안)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에 FOB 

가격 미기재   

베트남으로부터 LED LAMP를 수입하는 H사는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 

수출자가 보내 준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함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RVC)인 경우, 제9란에 FOB가격이 

기재되어야 하나, FOB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FOB가격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는 제9란에 FOB가격을 기재하여야 함

관련법령 등

1.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5조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SMILE LIGHTING CO.,LTD
   TON DUC THANG STREET, NHON TRACH 2 IND 

ZONE, DONG NAI PROVINCE, VIETNAM
   

 Reference No.      VN-KR/17/04 01234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VIETNAM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HGD CO,LTD
    303 HGD BULD. 1 DOSAN-RO, 
    GANANAM-GU SEOUL, KOREA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AUG/28/2017
    Vessel's name/Aircraft etc.: KOREAN AIR
    Port of Discharge : INCHEON, KOREA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 123 CT LED LAMP
LEDO1-ABC 1,000PCS
LEDY6-BCA 2,000PCS

RVC 40%
RVC 40%

2,018Kg
CF-20170824
AUG/24/2017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VIETNAM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REPUBLIC OF KOREA
(Importing Country)

              NINH BINH PROVINCE AUG 28 2017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AUG/28/2017   NHNH BINH PROVINCE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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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발급

부가가치기준은 9번란에 

 FOB 가격을 기재하여야 함

RVC 40%
RVC 40%

2,018Kg
2,356USD
4,763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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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한-아세안) 필수기재사항인 HS번호 미기재   

베트남으로부터 LED LAMP를 수입하는 H사는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 

수출자가 보내 준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함

그러나, 원산지증명서에 수입물품의 HS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됨

☞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물품의 HS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등

1.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서식 뒷면) 제9항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SMILE LIGHTING CO.,LTD
   TON DUC THANG STREET, NHON TRACH 2 IND 

ZONE, DONG NAI PROVINCE, VIETNAM
   

 Reference No.      VN-KR/17/04 01234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VIETNAM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HGD CO,LTD
    303 HGD BULD. 1 DOSAN-RO, 
    GANANAM-GU SEOUL, KOREA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AUG/28/2017
    Vessel's name/Aircraft etc.: KOREAN AIR
    Port of Discharge : INCHEON, KOREA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 123 CT LED LAMP
LEDO1-ABC 1,000PCS
LEDY6-BCA 2,000PCS

CTH
CTH

2,018Kg
CF-20170824
AUG/24/2017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VIETNAM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REPUBLIC OF KOREA
(Importing Country)

              NINH BINH PROVINCE AUG 28 2017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AUG/28/2017   NHNH BINH PROVINCE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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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발급

필수기재사항인 HS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LED LAMP
HS 9405.49
LEDO1-ABC 1,000PCS
LEDY6-BCA 2,000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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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한-EU) 비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여행자 A는 2018. 6. 12.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2,100유로의 

발렌시아 가방을 자진신고하고 한-EU 협정관세를 신청함

A가 협정관세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는 가방 브랜드 이름과 이탈리아 매장주소만 

적힌 종이에 원산지신고문안만 기재되어 있고 가방의 규격, 가격 및 작성자의 

성명과 서명 등이 기재되지 않아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할 수 없음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미화 1,000달러 초과, 6,000유로 이하의 

물품은 상업서류 또는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 문안과 작성자의 성명, 서명이 

기재되면 협정세율 적용 가능

- 1)   구매영수증 뒷면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것, 2) 구매영수증의 

사이즈가 작아 원산지신고서문안 등이 기재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용지에 원산지신고서문안과 성명, 서명이 간인(접인)형태로 기재된 

서류도 협정세율 신청이 가능함

관련법령 등

1. 한-EU 여행자 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 지침(참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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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한-미국)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항목 미기재   

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A사는 한-미 FTA 협정 적용을 위해,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함

수출자는 송품장을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였으나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항목인 HS번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함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을 기재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   (필수 기재 항목) ① 연락처·증명인 성명, ② 수입자(아는 경우), ③ 수출자,  

④ 생산자(아는 경우), ⑤ HS번호와 품명, ⑥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 ⑧ 포괄증명 유효기간

관련법령 등

1. 한-미 FTA 협정문 제6장 제2절(원산지절차)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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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기재항목인 HS번호와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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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한-EFTA) 원산지신고서 국가 표기 오류   

노르웨이에서 무염버터를 수입하는 A사는 한-EFTA FTA 협정 적용을 위해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함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에는 원산지국가(Norway 또는 NO) 표시가 아닌 

유럽경제지역 약어인 ‘EEA’가 기재되어 있었음

*   EEA(European Economic Area) : 유럽경제지역으로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으로 구성된 단일 통합시장

☞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상품의 원산지 기재란에는 원산지 국가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또는 스위스) 또는 ISO-알파-2단위 코드(KR, IS, NO 

또는 CH)가 기재되어야 함

관련법령 등

1. 한-EFTA FTA 부속서Ⅰ의 부록3(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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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발급

The exporter of the product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 NO/09-916 150 128)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NO preferential

상품의 원산지는 국가명 또는 ISO-알파-2단위 코드로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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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한-아세안) 소급발급 문구 누락   

한국 수입자 A사는 기계류 제품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함 

베트남 수출자는 선적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선적일(2017. 4. 

25.)로부터 13일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2017. 5. 8.) 소급발급 문구를 

누락함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소급발급 

(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할 수 있음

관련법령 등

1.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

2.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규정(참고9)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SMILE LIGHTING CO.,LTD
   TON DUC THANG STREET, NHON TRACH 2 IND ZONE, 

DONG NAI PROVINCE, VIETNAM
   

 Reference No.      VN-KR/17/04 01234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VIETNAM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HGD CO,LTD

   303, 1 DOSAN-RO, GANANAM-GU SEOUL, KOREA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APR/25/2017
Vessel's name/Aircraft etc.: KOREAN AIR
Port of Discharge : INCHEON, KOREA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  PULLEY
 112PC HS 8483.50

CTH GW:
255,200 KG

 SL20170419-111
APR/19/2017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VIETNAM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REPUBLIC OF KOREA
(Importing Country)

              NINH BINH PROVINCE AUG 28 2017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MAY/08/2017 NHNH BINH PROVINCE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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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자

정상 발급

선적일로부터 13일이 지난 후 발급하였으므로

소급발급 문구(ISSUED RETROACTIVELY)가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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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한-아세안) 소급발급 문구 오류   

한국 수입자 A사는 PULLEY 제품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함

베트남 수출자는 선적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선적일(2017. 4. 

25.)로부터 13일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음(2017. 5. 8.) 

베트남 수출자가 소급발급 받은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 문구가 한-인도 

CEPA에서 사용하는 “ISSUED RETROSPECTIVELY”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음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소급발급 

(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는 ‘소급발급’문구가 

기재되어야 함 

관련법령 등

1.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규정)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

2.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규정(참고9)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SMILE LIGHTING CO.,LTD
   TON DUC THANG STREET, NHON TRACH 2 IND ZONE, 

DONG NAI PROVINCE, VIETNAM
   

 Reference No.      VN-KR/17/04 01234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VIETNAM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HGD CO,LTD

   303, 1 DOSAN-RO, GANANAM-GU SEOUL, KOREA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APR/25/2017
Vessel's name/Aircraft etc.: KOREAN AIR
Port of Discharge : INCHEON, KOREA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  PULLEY
 112PC HS 8483.50

CTH GW:
255,200 KG

 SL20170419-111
APR/19/2017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VIETNAM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REPUBLIC OF KOREA
(Importing Country)

              NINH BINH PROVINCE AUG 28 2017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ISSUED RETROSPECTIVELY

       

MAY/08/2017 NHNH BINH PROVINCE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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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발급

한-아세안 FTA 소급 발급 문구는

‘ISSUED RETROACTIVELY’임

ISSUED RETRO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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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APTA) 직접운송원칙 위반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홍콩을 경유하면서, 홍콩으로 운송한 

내륙운송장과 홍콩에서 한국으로 운송한 선하증권이 따로 발급됨

(단일의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음)

또한, 홍콩에서 한국으로 선적 시 컨테이너 SEAL번호가 달라지고 홍콩에서 개장과 

재선적 작업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직접운송 원칙을 위배함

☞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외의 추가 작업을 하지 않아야 직접운송으로 간주됨

※ APTA 협정참가국 :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관련법령 등

1. 아시아�태평양 무엽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2.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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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중국내)

선하증권(수입신고) (홍콩→우리나라)

컨테이너 SEAL 번호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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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한-중국) 비조작증명서 구비 여부   

수입자 A는 중국 상해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부산으로 운송된 물품에 대해 

홍콩세관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구비없이 한-중 FTA 특혜적용을 신청함 

비록, 한-중 FTA 역외국인 홍콩을 경유하였으나, FULL 컨테이너화물로 

컨테이너번호 및 Seal 번호 변경 없이 홍콩내 지정터미널에서 7일 내 단순 경유·환적 

되어 비가공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아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됨

☞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컨테이너 또는 벌크화물이 홍콩내 환적·보관 

가능한 화물터미널에서 7일 이내 환적될 경우, 비가공증명서 불필요

관련법령 등

1. 한-중 FTA 제3장 제3.14조(직접운송)

2.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조작증명서 발급 기준(참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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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중국→홍콩)

선하증권(B/L)

컨테이너번호 및 
씰번호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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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한-호주)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FTA 신청   

호주 수출자 A사는 설탕시럽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였고 수입자 B사는  수출자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로 한-호주 FTA 협정관세를 신청함

수출자 A사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는 한-호주 FTA 발급기관인 호주상공회의소 

(ACCI)에서 발급되었으나, 한-호주 FTA에서 정한 양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한-호주 FTA 원산지 증명서 :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KAFTA)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가 호주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경우에는 한-호주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으로 발급되었는지 확인 필요 

-   호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 및 기관발급을 병행하고 있으며, 

자율발급 주체는 수출자·생산자, 기관발급 주체는 호주상공회의소(ACCI) 및 

호주산업협회(AiG)임

관련법령 등

1. 한-호주 FTA 협정문 제 3.15조(원산지증명 방식)

2. 한-호주 FTA 협정문 제 3.16조(권한 있는 기관)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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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오류 발급

원산지증명서

오류 발급

정상 발급

한-아세안 FTA 소급 발급 문구는

‘ISSUED RETROACTIVELY’임을 유의

정상 발급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는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KAFTA)

Certificate of Origin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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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한-중국)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FTA 신청   

수입자 A사는 필터 부분품을 2018. 2. 6.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출자 B사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로 한-중 FTA 협정관세를 신청함

수출자 B사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는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질검총국(AQSIQ)에서 발급되었으나, 한-중국 FTA에서 정한 양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China-Korea FTA

☞   각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상이한 바,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2018. 8. 20.부터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

변경 전('18.8.19. 까지) 변경 후('18.8.20. 이후)

- 질검총국(AQSIQ)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해관총서(GACC)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관련법령 등

1. 한- 중 FTA 부속3-다(원산지증명서)  



82  | 83

www.customs.go.kr

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

오류 발급

정상 발급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China-Korea FTA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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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한-미국) NAFTA 원산지증명서로 한-미 FTA 신청   

미국으로부터 미국산 철강 핀(HS 제7317호)을 수입하는 A사는 수출자가 송부한 

원산지증명서로 한-미 FTA 협정관세를 신청함

그러나,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자율 또는 

권고서식)이 아닌 NAFTA 협정에서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인 것으로 확인됨

☞   각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상이한 바,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에는 협정에서 정한 필수 

기재항목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함

※   (필수 기재 항목) ① 연락처·증명인 성명, ② 수입자(아는 경우), ③ 수출자,  

④ 생산자(아는 경우), ⑤ HS번호와 품명, ⑥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 ⑧ 포괄증명 유효기간 

관련법령 등

1. 한-미 FTA 협정문 제6장 제2절(원산지절차)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2.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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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발급

정상 발급

 NAFTA용 서식(×)

한-미 FTA 권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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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한-미국) 원산지증명서 포괄증명기간내 미선적   

수입자 A사는 미국의 수출자 F사로부터 원산지포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 중임 

(포괄증명기간 : 2015. 1. 1.∼ 2015. 12. 31.)

그러나, 수출자 F사는 원산지증명서의 포괄증명기간이 경과한 2016. 1. 5.에 

선적하였고, 선적일자가 원산지증명서의 포괄증명기간을(’15.1.1∼’15.12.31) 

경과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없었음

☞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증명서 포괄증명기간내에 협정체약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관련법령 등

1. 한-미 FTA 협정문 제6장 제2절(원산지절차)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2.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참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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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B/L

원산지 포괄 증명서

포괄증명기간 이후에 선적되어 

협정관세를 받을수 없음

원산지증명서 포괄증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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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한-EU) 원산지기준 불충족 물품 협정관세 신청   

독일 A사가 작성한 한-EU FTA 원산지신고문구 하단에 “P= European Union,   

* = no preferential origin”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한국 수입자는「P」로 표시된 물품은 한-EU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며,「 * 」로 

표시된 물품은 한-EU FTA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한다고 Invoice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Invoice의 전체 물품(EUR 89,000)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를 신청함

☞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수출자는 

Invoice의 원산지신고문안 중에 한-EU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과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하는 물품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 수입자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특혜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관련법령 등

1.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지침(참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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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

“P”로 표시된 물품만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므로 

“P”로 표기된 물품만 협정관세를 신청하여야 함



대한민국의 문!
세계로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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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고사항

참고목록

1. 국가별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2.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개선 지침

3.  협정별 제3국 송장 시 발급 규정

4.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5.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량 단위 입력 유의사항

6.  원산지 증명서 뒷면 미인쇄 시 국가별 보완 기준

7.  유럽연합당사자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8.  한-EU 여행자 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 지침

9.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규정

10.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조작증명서 발급 기준

11.  미국과 FTA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12.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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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Applicable Period Conditions of the treatment

한국

Within one year 
from the acceptance 
of import declaration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1년 이내

No condition
요구조건 없음

브루나이
Within 1 year after 
importation
수입 후 1년 이내

Importer should notify its intention to apply for   
retroactive treatment of preferential tariff to Customs 
Authority at the time of importation
수입신고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사 표시

캄보디아
No retroactive 
period
소급기간 없음

The CO must be present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인도네시아
No retroactive 
period
소급기간 없음

The CO must be presented at the time of import  
clearance.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라오스
Within 1 year after 
importation
수입 후 1년 이내

Importer should notify its intention to apply for   
retroactive treatment of preferential tariff to Customs 
Authority at the time of importation.
Importer would be required to deposit 120% of   
payable customs duties and taxes. 
- 수입 시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 의사 통지
-   수입자는 지급해야 하는 관세와 세금에 대한 보증금 

120%를 납부

말레이시아

Within 1 year after 

importation

수입 후 1년 이내

Importer should notify its intention to apply for   

retroactive treatment of preferential tariff to Customs 

Authority at the time of importation by indicating the 

request on the import declaration.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미얀마

No retroactive 

period

소급 규정 없음

The CO must be presented at the time of import  

clearance.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참고 1 국가별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1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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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Applicable Period Conditions of the treatment

필리핀

Within 6 months 

after the date of 

importation

수입일 이후 6개월 

이내

The importer should notify its intention to claim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the Customs Authority at 

the time of importation.

A post guarantee bond correspon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MFN rate and the AKFTA rate will need 

to be provided for the goods to be released when a CO 

Form has yet to be submitted to the Customs Authority. 

This bond would be cancelled if the CO could be provided  

within 6 months after the importation, if not the bond will 

be forfeited in favour of the Government

-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   MFN 세율과 AKFTA 협정세율간의 차이에 상응하는 

사후 보증서(Post guarantee bond*) 제시

 *   수입 후 6개월 내에 원산지 증명서가 제시되면 이 

보증서는 취소, 미제시되면 보증서 몰수

싱가포르

Within one year after 

importation

수입 후 1년 이내

The importer must indicate at the time of declaring their 

import permit that they intend to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f successful, the duties will be refunded to importer.

-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   특혜관세 사후신청 및 적용 이후에 수입자에게 관세 

환불

태국

Within 1 year after 

importation

수입 후 1년 이내

Importer should notify its intention to apply for   

retroactive treatment of preferential tariff to Customs 

Authority at the time of importation.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베트남

Within 30 days from 

customs declaration

수입신고후 30일 

이내

Importer should notify its intention to apply for   

retroactive treatment of preferential tariff to Customs 

Authority at the time of customs declaration.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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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가 동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르게 발급되었음을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동 협정 부속서3(원산지규정)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제4항＊에 따르면, 

＊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제4항 : 발송하는 모든 물품은 각 개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크기 물품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도 그러하다

-   수출물품의 각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이 원산지증명서에 표기되어야 하지만, 현재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품목번호(HS)별로 원산지기준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향후 수출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을 적용하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인이 수출신고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발급 신청하더라도 하나의 

품목번호(HS)에 물품이 여러 가지인 경우 각 물품별로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출품목이 다수일 경우 품목번호(HS)별 기재 → 물품별 기재

-   품목번호(HS)가 동일한 품목이라도 물품이 다른 경우 품명, 규격, 품목번호(HS), 

원산지기준을 각 물품별로 기재. 끝.

참고 2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개선 지침(̀ 1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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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협정별 제3국 송장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규정

1. 제3국 송장 정의

-   “제3국발행송장”이란 FTA체약 수출당사국내 소재하는 수출자가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송장(Invoice)을 의미

2. 협정별 내용

협정 내용

한-칠레 

FTA

< 제5.6조 비당사국 운영자에 의한 송장 작성 >

거래되는 상품의 송장이 비당사국 운영자에 의해 작성될 때, 원산지 당사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각 원산지 증명서의 비고란에 신고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 그 비당사국으로부터 송장이 작성될 것임을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목적지까지의 운영에 대한 송장을 작성할 운영자의 성명, 회사명과 주소를 

포함한다.  

※   (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증명서 서식 9번 비고(Remarks)란에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

한-아세안 

FTA

< 부속서3 부록 1 제21조  >

1.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한다.

2.   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여야 한다.

※   (증명서 작성요령) 제3국에 의해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제3국 송장”란에 (√) 로 표시한다. 

그리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는 제7란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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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내용

한-인도 

FTA

< 제4.6조 비당사국 운영인의 송장발행 >

1.   매매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운영인에 의하여 또는 그 운영인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 그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2.   상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발행”임과 송장을 발행하는 

운영인의 이름·주소 및 국가와 같은 정보를 표시한다.

※   (증명서 작성요령) 제3국의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제3국 송장”란에 

(√)로 표시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 또는 운영인의 이름·주소 및 국가 등의 정보를 

제14란에 기재한다.

한-중국 

FTA

< 제3.22조 비당사국 송장 >

수입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송장이 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   (증명서 작성요령)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제5란(비고)에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가 기재된다. 

한-베트남 

FTA

< 3.20조 비당사국 송장 >

수입 당사국은 송장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   (증명서 작성요령) 송장이 비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되는 경우, 제13란(비고)에 

“비당사국 송장”이라고 기록되어야 할 것이고 송장을 발급하는 회사의 이름과 국가 

같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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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18.7.9.)

Ⅰ. 목  적

본 지침은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및 일반특혜관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이하 “HS번호”라 한다)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업무처리 지침

1.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2)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 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 관련,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2017.6.12. 신설) 

* (세관) ‘메모’란,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란

<예시>

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0000-00-0000000, 발급코드: 0000-

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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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다만,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수출자는 협정상대국에서 

HS번호가 수출국 HS번호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 필요(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상대국 HS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2018.7.9., 신설)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1)   “1-가-2)”에서 정한 서류로 HS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번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의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

2.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

가.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1)   ‘HS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

2) 관련협정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다) 터키와의 협정(한-터키 FTA)

    라) <삭 제>(2018.7.9.)

나.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1)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2) 관련협정

    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한-아세안 FTA)

    나) 미국과의 협정(한-미 FTA)

    다) 칠레와의 협정(한-칠레 FTA)

    라) 인도와의 협정(한-인도CEFA)

    마) 싱가포르와의 협정(한-싱가포르 FTA)

    바) 중국과의 협정(한-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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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베트남과의 협정(한-베트남 FTA)

    아) 페루와의 협정(한-페루 FTA)

    자) 뉴질랜드와의 협정(한-뉴질랜드 FTA)

    차) 호주와의 협정(한-호주 FTA)

    카) 캐나다와의 협정(한-캐나다 FTA)

    타) 콜롬비아와의 협정(한-콜롬비아 FTA)

    파) 중미와의 협정(한-중미 FTA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적용한다.) (2018.7.9., 신설)

    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2018.7.9., 신설)

3)   다음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여 협정관세적용 등 처리(다만,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수입자의 주소지 관할구역 원산지조사 부서에 검증의뢰)(2018.7.9., 개정)

   가)   특혜관세 적용 :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018.7.9., 개정)

-   적용예시   -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처리 방법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

역내가치

발생기준 40%
역내가치발생기준 35%

•   역내가치기준 35%를 초과하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

역내가치

발생기준 40%

(선택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또는 세번변경기준

•   역내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

   나)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특혜관세를 적용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사후적용 신청 :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여부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018.7.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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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예시   -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처리 방법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조합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및 

세번변경기준

•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 불가

⇒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특혜관세 적용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30%
역내가치발생기준 40%

•   수입국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특혜관세 적용세번변경기준 완전생산기준

다.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역내가치발생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HS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처리

2) 적용 대상

    가) <삭 제>(2018.7.9.)

    나)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

    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TNDC)

3.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

가.   ‘품명’은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품명’은 동일해야 함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무역관행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명’과 원산지 증명서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물품임이 확인 된다면 특혜관세 적용처리

-   적용예시   -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송품장의 품명 처리 방법

machinery parts Bolt, nut 협정관세 적용

Ⅲ. 시행일자 : 201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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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량 단위 입력 유의사항(̀ 16.12.5.)

연번 수량단위 수량단위 정의(영문) 수량단위 정의(국문)
금지되는

유사표기 예시

1 2U Pair 쌍, 컬레, 족 PA, PAI

2 BAG Bag 가방 BG, BA

3 BLL Barrel 배럴 BA, BAL

4 BOX Box 박스 BX

5 BTL Bottle 병 BO, BOT, BV

6 CAN Can 캔 CA

7 CT Carton 카톤, 케이스 CTN, CS, BR

8 DRM Drum 드럼(drum) DR,DM

9 DZ Dozen 더즌(dozen, 12개) DZM

10 EA EA 개

11 GLI Uk gallon 갤런(3.74581 dm3, UK)

12 GLL US gallon 갤런(4.54062 dm3, US)

13 GR Gram 그램 GRM

14 GT Gross Ton/long ton 그로스 톤, 롱톤

15 KG Kg 킬로그램 KGS

16 KMT Kilometer 킬로미터 KM, KT, KL

17 L Liter 리터 VI, LT, LTR

18 LBR Pound 파운드 LB, PN

19 M Meter 미터 MTR

20 M2 Square meters Square meters(제곱미터) SM

21 M3 Cubic meter 입방미터 CBM

22 PC Piece 피스(Piece) PCS, PCE, PSC

23 PKG Pack, Package 팩키지(Package) PK,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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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수량단위 수량단위 정의(영문) 수량단위 정의(국문)
금지되는

유사표기 예시

24 RL Roll 롤(Roll), 코일(Coil)
RO.CL, CX, ROL, 

LAN

25 SET Set 세트(Set) ST

26 SF Square feet 제곱피트

27 SH Sheet of Paper 매

28 TNE Metric ton 1,000Kg(Metric Ton) MT,TN

29 TU Thousand unit 천개

30 U A unit 개, 본, 매, 두, 필, 대, 량, 기, 척, 착, 갑
UN, 1B, MR, NO, 

PL, OU

31 YD Yard 야드

 1. 국·영문 수량단위 정의를 참조하여 수량단위 입력

2. 유사표기방법으로 예시된 수량단위는 사용할 수 없음

3.   수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수량단위가 없는 경우 예시된 수량코드로 환산하여 입력 

☞ 예시 : ① 100CM → 1M, ② 100 Ⅵ(10,000ml) → 1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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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Overleaf Note 미인쇄 시 국가별 보완 기준(̀ 17.8.22)

Country Conditions of the treatment

한국
뒷면이 인쇄되지 않아도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

Accept CO Form AK without Overleaf Notes. 

브루나이
뒷면 인쇄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캄보디아
뒷면 인쇄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인도네시아

뒷면 인쇄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after the 

importers proceed the re-submission through objection and appeal procedures. 

➡   사실상 수입신고 시 overleaf note가 인쇄된 C/O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특혜 

적용이 어려움 (인도네시아는 사후적용 규정 없음)

라오스

뒷면 인쇄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because Lao PDR 

allow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말레이시아

뒷면 인쇄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because Malaysia 

allow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미얀마
뒷면 인쇄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필리핀
뒷면 인쇄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싱가포르
뒷면 인쇄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인정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태국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because Thailand 

allow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verleaf Notes can be printed in a separate 

sheet.

베트남
Accept the re-submission of CO Form AK with Overleaf Notes because Viet Nam 

allow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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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시 인증수출자번호체계 비고

오스트리아 AT/100/015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벨기에 BE 74 국가코드(2)/인증번호(1-4)

불가리아 BG/1223/009/08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

인증연도(2)

사이프러스 CY/NIC/000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크로아티아 HR/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3)/

인증연도(2)

체코
CZ/02/0001/04,

CZ/5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

인증연도(2)

세관코드 : 01-08 또는

51-65

덴마크

DK/51/04/237/00638

DK/51/04/239/00638

DK/04/00638

국가코드(2)/인증기관코드(2)/인증연도(2)/

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인증번호(5)/

국가코드(2)/인증연도(2)/인증번호(6)

에스토니아 EE/001/2004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4)

핀란드

FI/50/110

FI/8/36

FI/4/2014

국가코드(2)/인증번호/세관코드(3)/

국가코드(2)/인증번호/Aland지역코드(2)/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4)

프랑스 FR 003160/0025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독일 DE/4711/EA/0007
국가코드(2)/세관코드(4)/

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그리스 GR 01/1234/2004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

승인연도(4)

세관코드 : 1-10,

번호체계 예시 정정(17.8.2)

헝가리 HU123450N8000000000
국가코드(2)/세관코드(5)/0/level코드(N or E)/

인증연도(1)/인증번호(9)

N : National, 

E : Community

아일랜드 IE/05/06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2)

참고 7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18.6.7)

      인증번호 체계 : 국가명( / ) 세관번호( / ) 일련번호 등을 구성 

‘ /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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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시 인증수출자번호체계 비고

이탈리아
IT/001/RM/06

IT/002/MXP/13

국가코드(2)/인증번호(3)/지역코드(2-3)/

인증연도(2)

•   지역코드 : Milan, Rome Naples, 

Genoa, Alexandria 

경우 지역코드 2자리에 1자리 숫

자(1,2,3)* 추가하여 구성 가능

*   1자리 숫자(Customs Districst구분)

-   Rome,  Nap les ,  Genoa , 

Alexandria는 ‘1’ 또는 ‘2’

- Milan은 ‘1’, ‘2’, ‘3’ 중 하나

(예)   IT/032/MI2/11,  

 IT/033/AL1/16 

IT/034/GE2/16

•   Malpensa 경우 MXP 3자리로 구성

(예)   IT/002/MXP/13 

라트비아 LV/100/2006 국가코드(2)/인증번호(1-3)/최초인증연도(4)

리투아니아 LT/VM0/011
국가코드(2)/세관코드(문자(2),숫자(1))/

인증번호(3)

룩셈부르크 LU/ORDL/256 국가코드(2)/ORDL/인증번호(3)
인증번호 : 1-500(국가인증), 

501-999(단일인증)

몰타 MT/D/000 국가코드(2)/D/인증번호(3)

네덜란드 NL/361/02/1234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

인증번호(3-4)

폴란드 PL/042010/0001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포르투갈 PT/000/P 국가코드(2)/인증번호(3)/발급지역(P or L) 발급지역 : P(Porto), L(Lisboa)

루마니아 RO/DRVBV/025 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3)
* 예외 :   Bucharest의 경우 

4자리(DRVB)

슬로바키아 SK/1050/010/05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인증연도(2)

슬로베니아 SI/123/03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 SM/SM001/00/0000
국가코드(2)/세관부호(5)/인증번호(2)/

최초인증연도(4)

스페인

ES/28/0001/98,

ESEAOR17000035

국가코드(2)/지역코드(2)/인증번호(4)/

인증연도(2)

국가코드(2)/인증수출자코드(EAOR)/

인증연도(2)/인증번호(6)

* 신규 추가(’17. 5. 5)

스웨덴 SE/SHF/123456 국가코드(2)/코드*(3)/인증번호(6) * M 의 경우 2자리

영국 GB 12345/06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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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한-EU 여행자 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 지침(발췌,̀ 16.9.1)

1. 인정가능한 원산지증명서

 (1)   상업서류 

   가)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아래 내용)과 작성자 

성명 및 서명 등이 기재된 것

   나)   상업서류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수기서명 기재된 것

[원산지신고문안: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3]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인증수출자번호)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preferential origin.

* “Customs authorisation NO”: 6천유로 이하의 경우 기재 생략 또는 공란처리

**   제품의 원산지 표기방법: EU표기(EC, European Community, UE, ES, EE, EC) 국가명, 국가명의 

ISO 코드,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Danish, German, Frenc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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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서류 증명 사례 구매영수증 증명 사례

 (2)   인정가능한 원산지증명서 확대 

   가)   구매영수증 뒷면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것

   나)   구매영수증의 사이즈가 작아 원산지신고문안 등이 기재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용지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것

2. 별도용지에 기재된 구매영수증 인정요건

가. 기본요건

①   A4 용지와 같은 별지에는 원산지신고문안이 인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 또는 수기로 

기재되어야 함 

② 구매영수증은 접착제 또는 스테이플러로 별지에 부착(고정)

③ 작성일자, 작성자 이름 및 서명이 영수증과 별지 간 동일해야 함

     * 구매영수증에 날짜가 있는 경우 별지에는 작성일자 기재 생략 가능

JONAD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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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외적 인정

①   작성자의 이름 및 서명이 간인(접인)형태는 아니지만, 작성자의 이름이 명확하고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기재된 서명이 모두 동일한 경우

②   원산지신고문안(스탬프)이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찍히고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별지에 기재된 경우

다. 불인정 대상

① FTA 부정특혜 신청이 의심*되거나 판매자(작성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현지 여행가이드 또는 여행자가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서명하여 특혜 신청 

② 판매자(작성자)의 이름이 없는 경우

③ 구매영수증에는 서명만 기재되고 나머지 사항은 모두 별지에 작성된 경우

④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자 이름 및 서명이 모두 별지에 작성 되고, 별지에 단순히 구매 

영수증을 부착한 경우

<작성 예시>

<A4 용지 등 별지>

구매영수증

**구매내역**

◇ 판매일자 및 시간......

◇ 상품명(모델명)..........

◇ 구입가격..................

판매점 명칭, 주소 등 자동출력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preferential origin.

 * 작성일자(구매영수증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인쇄, 타자, 스탬프로 찍거나 수기(대문자)로 기재>

☆ 작성자 이름 및 서명: 간인(접인)형태

JONADAN.K

④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간인(접인)형태로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수기로 작성(기재)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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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작성 사례 원산지신고문안이 아닌 경우

-   불인정 되는 원산지증명서 예시  -

* 별지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만 기재된 경우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이 아닌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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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규정

  1. 시기

2. 소급문구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후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후 수출 시 또는 그 직후가 아닌 경우

한-아세안, 한-베트남

＊   한-아세안은 신고 

선적일부터, 한-베트남은 

선적일부터로 협정에 

규정됨

한-중국, 한-인도

＊   한-중국은 선적일 후, 

한-인도는 선적일부터로 

협정에 규정됨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중국 FTA 한-인도 CEPA

ISSUED RETROACTIVELY ISSUED RETROSPECTIVELY

※ 한-싱가포르는 별도의 소급문구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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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0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조작증명서 발급 기준(̀ 17.4.7)

  1. 서류명 :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발급기관 : 홍콩해관

3. 비가공증명서 교부(직접교부)

발급장소

해관 ‘환적화물’사무소

新界葵涌貨櫃碼頭南路63號 

海關大樓7樓 

해관 항공화물터미널 컨트럴센터

赤鱲角香港國際機場 

超級一號貨運站1樓 

근무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09:00∼17:00

(공휴일도 동일, 일요일 휴무) 
24시간 

전화번호 (852) 3152 0233 (852) 2116 2024

  4.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중국 → 한국)

내용 유형 화물종류 보관 유무 발급 필요 여부

단일 통과선하증권 

(Single Through Bill of 

Lading)1 발급을 통해 전체 

운송구간이 커버되는 화물

Mode 1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Mode 2 컨테이너 화물2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Mode 3 벌크화물3

홍콩에서 미보관 불필요

홍콩의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보관4 불필요

홍콩에서 보관 필요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및 

컨테이너에서 적출되는 

화물

Mode 4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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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절차

      (신청시기)	 		환적화물이 홍콩에 도달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신청

      (신청방법)	 		E-mail, Fax, 직접 방문을 통해 사전에 홍콩해관에 ‘비가공증명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E-mail : fta_other_application@customs.gov.hk / Fax : (852) 3152 0183

• 비가공증명서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a. 신청인의 사업등록증

b. 통과선하증권(필요시)

c. 원산지증명서

d. 화물명세서(벌크화물, 화물통합, 컨테이너 적출입 화물)

e. 화주(貨主)위임장(필요시)

f. 홍콩 경유(환적)기간 동안의 보관기록(한국행 환적화물에 한함)

g. 기타 화물적재 증빙서류(필요시)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이 전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5. 적용 순서 :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Mode 1 → Mode 2 → Mode 3 → Mode 4)

    ※ (예) Mode 1에 해당되면 Mode 2 ∼ Mode 4 확인 없이 비가공증명서 발급 불필요

*   “일련의 운송서류”란 전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으로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과정이 재화청단(중국→홍콩) 및 선하증권(홍콩→한국)에 의해 증명이 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가 됨 

①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②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③ Super Terminal 

One, ④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⑤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⑥ Asia Airfreight Terminal, ⑦ DHL Central Asia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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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 모든 ‘비가공증명서’신청은 아래표 종류 D 항목의 서류 심사비용을 납부

     -   홍콩에서 하역하거나 재포장을 필요로 하는 화물의 경우, 서로 다른 운송방식 및 처리방법에 

따라 종류별로 아래표 A에서 C 항목의 부가 비용이 추가됨

※   홍콩해관은 운송방식 및 필요한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을 계산한 후 신청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납부를 완료하고 나면, 서류 혹은 현장 확인 후 발급

※ 비가공증명서 발급관련 절차 등은 홍콩해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종류 운송방식 처리방법 비용(HK$)

A 항공/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통합(적출입)이 필요한 화물 625

B 항공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910

C 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1,470

D 항공/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서류 심사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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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중 FTA 비가공증명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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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1 미국과 FTA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14.8.19)

1.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

2.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 

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

-   예시   -

-   예시   -

구  분 원산지포괄 증명기간 증명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소급발급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4.4.1 또는 

2015.2.1
적용

(사례2)   먼저 발급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일 적용

구  분
원산지포괄 
증명기간

선적일자
수입신고

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경우

2014.1.1 ∼  

2014.12.31
2014.12.15 2015.1.15 적용

(사례2)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5 2014.1.15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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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 담당관-

1228(’12.6.19)호’에 따라 원산지 검증의뢰된 건에 대한 처리방법

    - (원칙) 검증대상에서 제외

    - (예외)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한하여 검증실시

※   이 지침은 2014.9.22(월)부터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은 폐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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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신고문안은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해야 함

•   ①란은 ‘customs authorisation No’없이 ‘인증번호’만 기재해도 인정  (예) ∼∼∼ document (BE 

74) declares that, ∼∼∼

•   ③란은 해당 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 상업송장에 발행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 상업송장 발행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

•   ④란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생략 가능

•   원산지신고문안이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2. 원산지신고문안의 ‘제품의 원산지표기’ 관련 사항

 (1)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EUROPEAN 

UNION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1.   원산지신고문안의 형식적 요건 관련 확인 사항

참고 12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11.9.21)

※ 원산지신고문안 예시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②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③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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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Greece, England, Scotland, Wales

•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예) GR, GB, DE, IT

•   ‘EU’표기, ‘EC’및 ‘European Community’표기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표기 (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예) Danish, German, Italian, French

•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표기

 (2) 원산지표기 이외에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원산지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 

     (예) EEC/Germany, Europe/FR/EU 

 (3)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   ②란 ‘제품의 원산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비원산지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

     ※ 구분표기하는 방법은 제한 없음

언 어 종 류 ‘EU’표기 (원어) 약어표기

스  페  인 Unión Europea

‘UE’

프  랑  스 I’Union européenne

이 탈 리 아 dell'Unione europea

폴  란  드 Unii Europejskiej 

포 르 투 칼 União Europia

루 마 니 아 Uniunii Europene

말      타 tal-Unjoni Ewropea

라 트 비 아 Eiropas Savienības
‘ES’

리투아니아 Europos SąWjungos

그  리  스 ‘EE’

불 가 리 아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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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문!
세계로의 창!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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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국(기관발급)

3. 한-인도(기관발급)

2. 한-아세안(기관발급)

4. 한-베트남(기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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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싱가포르(기관발급)

7. 한-칠레(자율증명)

6. 한-미국(한국 권고서식)

8. 한-호주(자율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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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캐나다(자율발급) 10. 한-뉴질랜드(표준양식)

11. 한-뉴질랜드(자율발급) 12. 한-콜롬비아(자율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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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EU(원산지신고서 서식) 14. 한-EFTA(원산지신고서 서식)

15. 한-터키(원산지신고서 서식) 16. 한-싱가포르(대한민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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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싱가포르(싱가포르발급) 18. 한-페루(자율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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